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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11. 3.(목)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김수복 (032-460-4620)

담당자(정) 근로감독관 이동훈 (032-460-4572)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부) 근로감독관 배수민 (032-460-4594)

하도급업자들과 공모하여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하도급 대금을 임금으로 둔갑, 대지급금 4억 8천 9백만원 부정수급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11. 3.(목), 하도급업자들이 대

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채무를 벗어나는 수법으 로 

4억 8천 9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 소재 ○○인테리어 대표 

유 모 씨(만 51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유 모 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 등과 공모하여 밀린 하도급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인테리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총 112명 합계 

4억 8천 9백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유 모 씨는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

한 대지급금 일부를 회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유 모 씨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자들이 모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디자인(○○인테리어 후신)의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20여 개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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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공범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증거까지 확보하는 등 범죄사실 소명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 확보

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이처럼 유 모 씨는 취약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금품을 부정수급하여 죄질이 나쁘며, 

  공범들에게 범죄사실 은폐‧축소를 지시하는 수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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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지급금 제도 개요

□ 개요

ㅇ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

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ㅇ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ㅇ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